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사업이란?

  m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등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 실시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5종

직종 표적 질환

Ÿ 택배기사, 배달종사자(온라인배송기사 포함), 

  대리운전자, 화물차주
뇌·심혈관 질환

Ÿ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 판매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뇌·심혈관 질환

Ÿ 건설기계운전자 호흡기 질환, 뇌·심혈관 질환

Ÿ 환경미화원(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50인 미만 사업장) 폐암, 근골격계 질환

 지원금액

  m 건강진단 비용 전체의 80% 지원(1·2차 검사 비용)

 신청방법

  m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건강지원신청▶직종별건강진단▶사업신청

 사후관리

  m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심층건강진단 추가 지원 및 전국 25개소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연계

 건강진단기관

  m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기관 확인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사업신청·조회▶건강지원신청▶직종별건강진단▶공지사항



덧붙임 1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메인화면에서,

  - 사업신청·조회 > 건강지원 신청 > “직종별 건강진단” 클릭

② “사업 신청” 메뉴에서 해당하는 직종 선택하여 신청

Ÿ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배송기사, 화물차주

Ÿ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업자, 학습지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Ÿ 건설기계운전자

Ÿ 환경미화원(50인 미만)

③ 직종, 희망검진 인원, 사업장 담당자 및 연락처 기입하여 신청

④ 사업장관리번호(또는 개시번호) 검색하여,

  - 검색 결과 사업장 확인 후 “선택” 클릭

⑤ “신청결과 확인”후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반드시 대상 여부 확인 후 건강진단기관 방문(대상 선정 이후 검진 건에 

대해서만 비용지급 가능)

⑥ “결정통보서”를 출력하여 건강진단기관 방문 후 건강진단 실시



덧붙임 2  직종별 건강진단 검사항목
   

직종 표적질환 1차 2차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배송기사
화물차주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골프장 캐디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뇌심혈관
질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➀ 심혈관계 : 혈압, 체중·시력 및 청

력, 공복혈당, 흉부방사선(후전면),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니틴, 
신사구체 여과율, 요10종,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➁ 야간작업1)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➀ 심혈관계 : 심전도(선택사항)
 ➁ 야간작업1)

  -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 위장관계 : 위내시경(선택사항)
  - 내분비계 : 유방촬영(선택사항)

 유방초음파(선택사항)

환경미화원
폐암, 

근골격계
질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➀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후

전면), 폐활량검사
 ➁ 근골격계 : 근골격계 문진

임상검사 및 진찰
 ➀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후전면)
   - 흉부방사선(측면)_선택사항
   -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조영제 

미사용)
 ➁ 근골격계(선택사항 중복가능)
   - 요추 방사선(후전/측면/경사면) 
   - 천추 방사선(후전/측면/경사면) 
   - 경추 방사선(후전/측면/경사면) 
   - 견관절 방사선(후전/측면/경사면)
   - 주관절 방사선(후전/측면/경사면) 
   - 슬관절 방사선(후전/측면/경사면) 
   - 척추-요천추 MRI(조영제 미사용)
   - 척추-경추 MRI(조영제 미사용)
   - 견관절 MRI(조영제 미사용)
   - 주관절 MRI(조영제 미사용)
   - 슬관절 MRI(조영제 미사용)

건설기계
운전자

뇌심혈관
질환,

호흡기계
질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➀ 심혈관계 : 혈압, 체중·시력 및 청

력, 공복혈당, 흉부방사선(후전면),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니틴, 
신사구체 여과율, 요10종, 뇌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➁ 야간작업1)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③ 호흡기계 : 청진, 흉부방사선(후

전면), 폐활량검사

임상검사 및 진찰
 ➀ 심혈관계 : 심전도(선택사항)
 ➁ 야간작업1)

  - 신경계 : 심층면담 및 문진
  - 위장관계 : 위내시경(선택사항)
  - 내분비계 : 유방촬영(선택사항)

 유방초음파(선택사항)
 ③ 호흡기계 
  - 흉부방사선(후전면)
  - 흉부방사선(측면)_선택사항
  -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조영제 미사

용)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야간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사 실시


